
수정전 수정후
p.149 한도표 2025.12.31 2027.12.31
p.185 비사업자
의 세금계산서수
수, 가공발급

공급가액×3% 공급가액×4%

p.187 가공수취 공급가액×3% 공급가액×4%

p.21 아래서 13
번째줄

~/주택도시보증공사/서울주택도시공
사/~

~/주택도시보증공사/새마을금고
자산관리회사/서울주택도시공사
/~

p.35 위에서 10
번째줄

~미등록·허위등록가산세~ ~미등록가산세~

p.91 위에서 8번
째줄부터 10번째
줄까지

~(포장김치,젓갈류등 미가공식료품과  
커피,코코아두등~2025년 12월31일까
지 면세)

~(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
웨이스트(waste),코코아두(원래 모
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
포함).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
코코아 웨이스트(waste)는 2027
년 12월31일까지 면세유지

p.246 위에서 
11번째줄

~ 장부·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~명
할 수 있다.

~ 장부·서류(사업장 소재지에서
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
하는 증빙자료로서 다음의 자료
를 포함한다) 또는 그 밖의 물건
을~명할 수 있다.
①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
차계약서 사본
②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가스요금 
또는 통신요금 납부내역
③ 근로계약서 사본
④사무실 도면 또는 내ㆍ외부 사
진
⑤ 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

p.261 탄력세율 
중 3) 부탄

3)부탄에 해당하는 물품 : 킬로그램
당 275원(2025년 10월~)

3)부탄에 해당하는 물품 : 킬로
그램당 275원 (2026년 4월 30일
까지 킬로그램당 247.5원)

p.353 아래서 
16번째줄

~또는 관할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
에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교부하고~

~또는 관할세관장은 반출승인을 
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5
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승인
서를 발급하고~

p. 353 표의 “절
차” 의 3)

3)반입증명
주류를 반입한 자는 ~세관장에게 신
고하여야한다.

3)반입증명
①주류를 반입한 자는 ~세관장
에게 신고하여야한다.
②신고를 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
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신고를 



*가공세금계산서 발급, 수취분의 가산세는 3%에서 4%로 모두 수정요함.

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입신
고를 한 자에게 반입증명서를 발
급해야 한다.


